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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보도시점 2023. 7. 30.(일) 낮12시 배포 2023. 7. 28.(금) 14:30

미(美)·일(日) 진출 기업, 특허심사고속도로(PPH)로 
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

- 특허청, 미(美)·일(日)과 협력해 「특허심사고속도로(PPH) 개선정책」 시행(8.1부터) -
- 특허심사 고속도로(PPH) 각 심사단계에서의 평균 처리기간을 3개월로 설정 -

-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 기대 -

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8월 1일(화)부터 미국·일본과의 협력하에 

특허심사고속도로(PPH)* 출원 시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로 

설정하는 「특허심사고속도로(PPH) 개선정책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. 

 특허심사고속도로(PPH) 우선심사결정 후 빠르면 3개월 내에 특허 획득이 

가능해져,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

될 것으로  기대된다.

 * Patent Prosecution Highway : 한 나라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, 

다른 나라의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

<「특허심사고속도로(PPH) 개선정책」 주요 내용 >

 기존에는 특허심사고속도로(PPH)로 우선심사하는 경우 최초 심사통지 

발송을 4개월 이내로 관리하였으나,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앞당겨 

관리하기로 하였다. 또한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다음 심사통지를 

하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. 앞으로 

한(韓)·미(美)·일(日)에 특허심사고속도로(PPH)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

우선심사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 <「특허심서고속도로(PPH) 개선정책」 개요>

 목표 변경 전 변경 후

➊기간 4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
[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]

3개월 이내

➋기간 규정 무(無) 3개월 이내

 ➊기간 : 특허심사고속도로(PPH) 우선심사결정 후, 1차 심사통지(Office Action)*까지의 평균기간 

  * 1차 심사통지는 최초거절이유통지, 등록결정을 포함

 ➋기간 : 1차 심사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답변서 제출기간 이후 다음 심사통지(등록/거절 

등 최종 처분 포함)까지의 평균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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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 >

 특허심사고속도로(PPH) 출원의 심사 시기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

선진 5개 특허청(IP5)* 간 논의가 있어왔고, 지난해 미(美)·일(日)이 

「특허심사고속도로(PPH) 개선정책」을 시행하여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

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하였다. 우리나라 특허청도 지난 6월 한·미 지재

권분야 심화협력 업무협정(MOU)을 계기로 이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였

고, 상호주의에 따라 이와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.

 * 선진 5개 특허청 : 대한민국특허청(KIPO), 미국 특허상표청(USPTO), 일본특허청(JPO), 

유럽특허청(EPO), 중국지식재산권국 (CNIPA)

 한(韓)·미(美)·일(日)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개선정책에 합류할 경우, 

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심사 시기를 예측하기 

쉬워진다.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의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

세계시장 진출도 보다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 이인실 특허청장은 “이번 개선정책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에게 

특허 등록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주고, 

이런 혜택이 미국과 일본에 출원하는 우리기업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

있을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

되도록 특허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 : 특허심사하이웨이(PPH) 제도 현황

담당 부서 특허심사기획국 책임자 과  장 좌승관 (042-481-5063)

특허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이다나 (042-481-54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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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특허심사하이웨이(PPH) 제도 현황

 (내용) 선행청에서 국내심사(PPH)·PCT 국제조사(PCT-PPH)를 통해 특허 

가능하다고 판단한 출원에 대해서 후속청에서 참조하여 빠르게 심사

 (대상국가) 우리청은 37개국 특허청(특허기구 포함)과 PPH를 시행 중

 (효과) ①신속심사, ②높은등록 가능성, ③심사절차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


